
화재안전 및 보험상식

1. 보험료 vs 보험금

쉽게 표현해서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것이고, 보험금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들

이 보통 지불하는 돈은 전기료, 수수료, 통행료 등이며 받을 돈은 현금, 미수금, 착수금 등이

부분 쓰인다고 기억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미래의 사고에 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에 가입

하고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것이 보험료이며, 보험회사는 사고 발생 시 계약에 의해 약정된 보험

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보험료와 보험금은 일반인들이 많이 혼동하는 표현이며,

방송이나 신문에서도 종종 잘못된 내용으로 보도되는 경우도 있다. 

2. 무배당 vs 유배당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미래에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게 될 보험금, 자산운용에 적용하게 될 미

래의 이자율, 미래의 회사운 경비 등을 예측하여 산출하게 된다. 이처럼 보험료의 산출기초는

예정위험률, 예정이자율, 예정사업비율이다. 그런데 이처럼 보험료는 예정기초율을 근거로 산

출된 것이므로 실제위험률∙이자율∙사업비율과 예정위험률∙이자율∙사업비율에 차이가 발

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예정기초율과 실제기초율의 차이에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

가 이익의 일정 비율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배당금이라 하며, 이러한 계약자 배당을 실시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에 사용되는 용어에 해서 익숙지

않아서 어려움을 느낀다. 심지어 신문기자나 아나운서들도 가끔씩

혼동하기도 하는‘보험용어’는 몇몇 단어만 정확히 알고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확연히 줄일 수 있다. 이번 호에는 많이 쓰이는 보험용

어 중 헷갈릴 수 있는 용어와 보험가입 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

는 보험상식에 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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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보험을 배당보험이라고 한다. 반 로 무배당보험은 계약자 배당을 하지 않는다. 무배당 보험은 계

약자 배당을 하지 않으므로 배당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일반적이다.

시장상황이 양호하여 보험상품의 운 으로 인해 보험회사에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

가 저렴한 신 계약자 배당이 없는 무배당보험 보다는 보험료가 상 적으로 비싸더라도 계약자 배당

을 받을 수 있는 배당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하며, 그 반 의 경우에는 무배당보험에 가

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3. 보험가액 vs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은 부분 재물보험에서 쓰이는 용어이다. 무척 어려운 용어일 수 있지만 조금만

이해하면 쉬운 용어이다. 쉽게 설명하면, 보험가액은 내 재산의 가치(보통 시가)이며 보험금액은 내 재

산을 보험에 가입한 금액이다. 예를 들면 내 집의 가치가 시가 평가를 했을 경우 1,000원이라면 이는

보험가액이고, 이를 보험에 500원으로 가입을 했을 시 이 500원은 보험금액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보

험가액을 법률상 최고보상한도액으로 보험금액을 계약상 최고보상한도액이라고도 한다. 즉 시가가

1,000원인 내 집을 1,500원에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전부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법률상 최고

한도액인 1,000원만 보상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보험 가입 시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이 일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이를 전부보험, 보험금액이 보

험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보험, 이하일 경우 일부보험이라고 한다. 초과보험일 경우에는 이를 안 시점

부터 보험금액을 감액할 수 있으며, 일부보험일 경우에는 사고 시 손해액의 보험가액 비 보험금액의

비율만큼 보상하게 되며 이를 비례보상의 원칙이라고 한다. 

우리가 더 자주 접하는 인보험(생명보험)에서는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개념이 없다. 이는 인보험에

서는 보험가액이 통상 무한 이며(즉, 사람의 생명을 금액으로 취급할 수 없음) 따라서 생명보험 등에

서는 보상액을 정하여 사고 시에 이 금액을 보상한다. 이를 정액보험이라고 한다. 

4. 계약자 vs 피보험자 vs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이다. 즉, 계약자와 보험회사

는 계약당사자가 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납부의 의무, 계약해지의 권리 등 보험계약에 있어서 다양

한 권리∙의무의 당사자가 된다.

피보험자의 피는 한자로 被[입을 피]이며 보험을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보험의 보장을 받는 사람

이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들의 생명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보험료를 지급하는 엄마는

보험계약자이며 아들은 피보험자가 되는 것이다. 

보험수익자는통상인보험(생명보험)에서쓰이는용어로서, 피보험자에게보험사고등보험금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다. 이는 계약 시 지정할 수 있으며, 계약 후에도 변경할 수 있다. 재물

보험에서는보험수익자라는용어를사용하지않으며, 통상피보험자가보험금수령을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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